


I. 경과

소 원회 차 회19

일시 월: 2011. 12. 5. ( ) 17:00~19:40

장소 법원 회 실: 406

곽상욱 상원 태 임 근 임종헌 상 가나다, , , , ( )



II. 범죄 양 기 및 집행유 기 수 안 심의 결과

가. 형 류 및 형량범

제 안1 제 안 소수 의견2 ( ) 제 안 다수 의견3 ( )

형량 위 수정 상 든 유형
장애인 세 미만, 13

위주

장애인 세 미만, 13

위주

기본 역 하한 정형 하한과 일치 정형 하한 하회 정형 하한 하회

역간 형량 위

첩
허 허 허

강제추행상해,

강간상해 유형 류

동일 유형

강제추행을 특 감경(

인자로 )

유형 리

강제추행을 특 감경(

인자로 x)

유형 리

강제추행을 특 감경(

인자로 x)

나. 양형

(1) 처벌 원‘ ’

(2) 범행에 취약한 피해‘ ’

처벌불원 양형인자 수정안[’ ‘ ]

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❍ 진심으로 뉘우치고, 합의를 위한 진지

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,

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· 이를 받아들여 피

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.

피해자가❍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, , 에 해당하는 때에 피고인 측의 사,

실상 강요 또는 기망 등에 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또

는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

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.

❍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 친족 등에 해당하는 때에 피해자 또는 그, ,

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,

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, ,

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

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, .



(3) 애 정도 양형 반 여

문 원단에 일단 다 견에 따라 부 방안 채택 하☞

여 체 부 사 에 하여 검토하 함



III. 차 공청회 대상범죄 양 기 안 심의 결과5

가. 양형

다만 안 채택할 경우 실 양 실무에 어떠한 문 있는,☞

지 여부에 하여 문 원단에 추가 검토하 함

나. 집행 기

(1) 통사고처리특 법 제 조 제 항 단 참 사 추가 여‘ 3 2 ’

(2) 어린 보호 역 내 통사고 주 참 사 추가 여‘ ’

(3) 동종 전과에 주운전 정거 포함 한 도 통‘ ’ “ ( )

법 반죄 를 포함시킬지 여”

다만 안 채택할 경우 실 양 실무에 어떠한 문 있는,☞

지 여부 및 체 문 작 에 하여 문 원단에 추가 검토하

함

(4) 피고 고 피고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 하‘ ’, ‘ ’

나 참 사 통합할 것 지 여



가. 범죄 변경 방안

나. 고 형량범

일반사 직 사 어느 량범 가 한지에 하여는☞

문 원단에 추가 검토하 함

쟁점 의견



IV. 양 이유 이탈이유 기재방식 등에 한 양 책 의

견발표안 심의 결과


